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

[ ]종합 [ ]안전 [ ]보건 진단명령서

  사업장명:

  소재지:

  대표자:

  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(종합, 안전, 보건)진단을 명하니 (종합, 안전, 보건)진단을 실

시하고, 그 결과를       년   월  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

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

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

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선정이유

진단 구분

(해당란에 ○표)
종합진단, 안전진단(일반, 건설), 보건진단

  ※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

관할 고용노동(지)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(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),「행정소

송법」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직인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
